




구 분 대   상 일수

결 혼

본인 5

자녀 1

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

출 산 배우자 
20

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(
출산한 경우에는 25)

사 망

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 , 부모 5

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ㆍ외조부모 3

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

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
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 3

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
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

입 양 본인 20



ㆍ

ㆍ ㆍ

별표 [ 3]

 경조사별 휴가일수표

제 조제 항 관련( 24 1 )

구 분 대   상 일수

결 혼
본인 5
자녀 1

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

출 산 배우자 

10
한 번에 (
둘 이상의 
자녀를 
출산한 
경우에는 

15)

사 망

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 , 부모 5
본인 및 배우자의  
조부모ㆍ외조부모 3

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
본인 및 배우자의  

형제자매와 
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 

3

본인 및 배우자의  
부모의 형제자매와 

그 형제자매의 배우자
1

입 양 본인 20

별표 [ 3]

 경조사별 휴가일수표

제 조제 항 관련( 24 1 )

구 분 대   상 일수

결 혼
본인 5
자녀 1

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

출 산 배우자 

20
한 번에 (
둘 이상의 
자녀를 
출산한 
경우에는 

25)

사 망

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 , 부모 5
본인 및 배우자의  
조부모ㆍ외조부모 3

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
본인 및 배우자의  

형제자매와 
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 

3

본인 및 배우자의  
부모의 형제자매와 

그 형제자매의 배우자
1

입 양 본인 20





지방공무원 복무규정□ 

제 조의 특별휴가7 7( )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. , ① 

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② 

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1

한다


